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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(안) 신‧구조문 대비표 

 

현 행 변 경( 안)  비 고 

 

제 1 조(목적) ∼ 제 28 조(전자어음 결제) 

(생 략) 

 

제 29 조(만기전 지급제시)  

① (생 략) 

②제 1 항의 요청은 소지인 거래은행에 

서면으로 신청하며, 신청일로부터 

2 영업일 이후의 지급제시일을 지정하여 

신청하여야 한다. 지급제시일을 

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

정할 수 있다.  

 

(신 설) 

 

 

 

 

제 30 조(부도) ∼ 제 44 조(재판관할 및 

준거법) (생 략) 

 

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생 략) 

 

제 1 조(목적) ∼ 제 28 조(전자어음 결제) 

(좌 동) 

 

제 29 조(만기전 지급제시)  

① (좌 동) 

②제 1 항의 요청은 소지인 거래은행에 

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

발행인의 당좌거래정지에 따른 요청의 

경우에는 소지인 거래은행 또는 

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

있다. 

 

③지급제시일은 신청일후 

제 2 영업일부터 지정할 수 있으며, 

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

지정할 수 있다. 

 

제 30 조(부도) ∼ 제 44 조(재판관할 및 

준거법) (좌 동) 

 

(붙임) 전자어음 이용 신청서 (좌 동) 

 

 

 

 

 

 

-  문구 수정 

( 신청방법 

추가 및 

항분리)  

 

 

 

-  항 신설 

 


